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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 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 )안 심사보고서

 제출년월일 1995. B 24.

내무위원회

1 심사경과

.가 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
.나  제출일자 : 95. 1.23

. 다  회부일자 : 95. 1.23

.라  상정일자 : 95.1.23

2. 95 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( ) 안 내역

. 가  당초취득대상 재산목록
(  단위 : 0, )천원

 재  산  표 시일련  취  득  재 산취득
 추  정  가 액  취 득사유  소  유 자

번호 시기지목  소  재 지 수량  주  소  성 명

대지  두  류 동 '95 2두류 동
1106-8 198.9 270,000 2/4 경로당  달  서 구

 부지매 입  두  류 동

2두류 동 106-8

건물2208 30,000 2/4 경로당  문  태 식

활룡

. 나  변경취득대상 재산목록
(  단위 : 0, )천원

 재  산  표 시일련  취  득  재 산취득
 추  정  가 액  취 득사유  소  유 자

번호 지목 Af 11 소  재 지 수량  주  소  성 명

 두  류 동 '95 2두류 동
대지1138-15 282 255,000 1/4 경로당  달  서 구

 부지매 입  두  류 동

2두류 동 138-15
건물2184 45,000 1/4 경로당  박  윤 식

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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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( .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재무과장 )김낙흠

0 2  두류 동  경로당  매입의 (  건 대지 282nf,  건물 1840)

D 30  제 회 (94.10.27)  잉시회 시 95  년도  공운재산관리계획안으로  두류동 196-8 , 번지 대지

198,9f,  건물 208#  를  사업비 300,000  천원으로 95  년도 2/4  분기까지  매입토록 의결받았

으나

D  동  물진  소유자와  수차례  매수협의를  추진하였으나  소유자의  계획변경으로  매입이 사실상

 불가능하여  인근의  두류동 138-15 , 번지  대지 282f,  건물 184#  를  사업비 300,000천원으

 로 1/4  분기에  조기  매입하여  경로당으로 .활용코자함

4.  전문위원  검토보고 (  요지 전문위원 )백창기

0  근거법령은  지방자치법 35  제 조 1  제 항 6  제 호와  지방재정법 77  제 조 1  제 항  동법시행령 84제 조

 제1  항 2 .재 항임

o 2  두류 동  결로당  물건매입건을  당초  두류동 106-8  번지  문태식소유를  매입토록  되어 있었으

 나  본인기  매도거부로  매입이 , 불가능하여  매수  가능한  두류동 138-15  번지  박윤식소유 대

 지 282  핀방미터  건평 184  평방미터를  약 3  억의  예산으로  물건을  변경  매입하여  노인 휴식공

 간  및  여가선용으로  활용코자 , 하는 95  년도 ( )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은  제출된 원안대로

o'1 의결함  타당하다고 .사료됩

5. 토론요지

0 ·  공유재신 관리계획은  사전에  충분한  검토과정을  거쳐  잦은  변경이  이루어  지지  않도록 바라

 고  특히  경로당  매입건은  물건  소유자의  매매  의사를  확인한  후  계획안을  제출토록 요구

.함

7.  심사결과 . 원안가결

 반대 : 없금

6. .5:  수정안 지 :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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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95 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( )안 승인내역

0  변경취득대상 재산목록

(  단위 : 0, )천원

 재  산  표 시  취  득  재 산일련 취득
 추  정  가 액  취 득사유  소  유 자

번호 시기지목  소  재 지 수량  주  소  성 명

 두  류 동 2두류 동
대지1138-15 경로당282 255,000 1/4  달  서 구

 부지매 입  두  류 동

2두류 동 138-15

건물2184 45,000 1/4 경로당  박  윤 식

활용

(  다옴  페이지에 )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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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: 1995.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( )재무과

 ◎ 1.1제출근

0 fl,  지방자 법 35  제 조 1  제 항 6제 호

0  지방재짙법 77  제 조 1제 항

0  지방재짙법시행령 84  제 조 1 , 제 항 2제 항

 ◎ 제출사뮤

 공유재산치  취득시  관리계획을  수립하여  의회의  의결을  얻은  후  집행하고자 .할

 르  주요내용 :  붙임 95  년도 ( )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참조

트총
0 팔

일반회졔

·  취 득

-  토지 : 1  필지 282f(85 ) 평 255,000천원

-  건물 : 1  동 184f(  약 55 ) 평 45,0000천원

- 28 -

'95 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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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당초취득대상 재산목록

(  단위 : f

2. 천원

 변경취득대상 재산목록

-29 위단처웠

-

 재  산  표 시일련  취  득  재 산취득
 추  정  가 액  취 득사유  소  유 자

번호 지목 Al 11 소  재 지 수량  주  소  성 명

'95
대지1  두  류 동 198.9 270,000 2/4 두류동

달서106-8 구경로당

두류  동부지매입

106-8
건물2208 30,000 2/4 2두류 동

문태 식경로당

활용

 재  산  표 시일련  취  득  재 산취득
 추  정  가 액  취 득사유  소  유 자번호 지목 Al 11 소  재 지 수량  주  소  성 명

'95
대지1  두  류 동 282 255,000 1/4 두류동

138-15  달  서 구경로당
 두  류 동 부지매 입

138-15
건물2184 45,000 1/4 2두류 동

 박  윤 식
경로당

활용

'95 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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